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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make evaluation method as a means to evaluate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of multi-family hous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orrectness and usefulness of evaluation method in multi-family

housing, the preliminary evaluation method is selected. The correctness and usefulness of evaluation method is examined

by 2 works. One is analyzing the results of experts' advice about evaluation method. The other is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of 3 housing sites. Those improve evaluation method to measure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objectively. As a result,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is divided into evaluation area and evaluation

item. Evaluation area is sorted into four types, i.e. public space, semi-public space, semi-private space, and equipment.

Evaluation scores according to evaluation area are different. Evaluation scores of public space are 73. Those of semi-

public space are 196. Those of semi-private space are 75, Those of equipment are 28. Evaluation item is divided into

20 items. 20 items are; the entrance of complex, apartment building, recreational space and parking space etc. Checklists

according to evaluation items are proposed and detail evaluation criteria according to checklist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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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안전은 인간이 주거를 통해 얻고자하는 원초적인 욕구

이다. 그런데 최근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자신이나 주변사

람들의 범죄 피해 경험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율의 증가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해당 주

거단지가 속해있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

거환경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과거 어느 때 보

다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중앙정부나 몇몇 지

방정부들은 주거단지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주거환경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다. 또 학계

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셉테드)1)에 대한 연구나

평가기법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강하게 주장하는 실정이

다(이제선·박현호·오세경 2008, 신의기 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08, 강석진·이경훈 2010).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원

에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평가

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해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부천시뿐

이고 이러한 설계지침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곳

은 서울시뿐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평가기준은 지역적으

로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기준으로 전국에 적용되는 기준

이 아니다. 또 범죄예방설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

해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평가방법은 현 국

내 공동주택 상황에 적합하도록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

로 수정되어야 하며 평가기준은 평가자가 자의적으로 해

석하지 않도록 객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전문가 자문과

공동주택단지 도면평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

범죄예방 설계를 위한 평가방법을 제시하려한다.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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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셉테드학회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기준 중 설계

단계에서 시행되는 디자인 인증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수정, 보

완한 연구임.

1)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환경조건의 3가지 요인이 구비될 때 범

죄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도시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

와 효과적인 사용(use)을 통해 범죄 및 불안감의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것임, 한국셉테드학회http://www.cpt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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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내용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범죄예방 설계 평가 관련 연구와 평가방

법에 대한 선행 연구고찰을 기반으로 건축학분야 연구원

4명과 범죄학분야 연구원 5명이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검

토하여 예비평가방법을 도출하였다.

둘째, 범죄예방 설계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단과의 회

의를 통해 예비평가방법을 수정 보완하였다. 자문단으로

건축학 자문위원 3명, 범죄학 자문위원 2명이 참여하였다.

셋째, 건설 예정된 3개 공동주택단지의 도면평가 과정

을 통해 예비평가방법을 2차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넷째, 앞의 과정을 종합해 최종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국내외 범죄예방설계를 위한 공동주택 관련 평가 관련 연구

범죄예방설계를 위한 주거단지 평가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고찰 결과,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한 연구(Crowe,

2000, 이제선·박현호·오세경, 2008, 신의기 외, 2008,

강석진·이경훈 2010, 이형복, 2010)는 다수 있었다. 평

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관련 계획요소들을

도출한 연구(최열 외, 2005, 김흥순, 2007, Brunson L,

Kuo FE, & Sullivan WC 2001, John R. Minnery &

Bill Lim, 2005, Armitage 외, 2010)도 다수 있었다.

국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한 주거단지 평

가 지표에 대한 다수의 연구나 문헌들(日本都市計劃學會,

1999, 淺見泰司, 2001,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of Singapore, 2003, New South Wale Police

Force, 2007, City of Federal Way, 2009)이 있었다. 또 범

죄예방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거주자들의 피해나 불안감

이 감소하였음을 검증한 국외 연구들(Carri Casteel, 2000,

John R. Minnery & Bill Lim, 2005, 中迫 由實, 2005 &

2007, Rachel Armitage, 2009)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거단지 평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주거단지 평가 관련 연구(이유미외, 2008,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09, 이상원 외, 2009, 강석진·이경훈

2010)의 수가 적었다.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평가지표들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주거단지에의 적용가능성이 검

토되지 않은 평가지표들이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로서 공

동주택의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제시한 곳은 서울시와 부

천시뿐이며 이 설계지침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곳은 서

울시뿐이다(2010년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4조를 통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

획의무를 명시 하였다). 서울시의 설계지침은 현재로서는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진 평가방법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평가항목

과 평가기준들이 있고 현재의 설계경향을 고려하지 못 한

평가항목들이 있다. 범죄예방에만 치우쳐 해당단지와 도

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 한 평가항목들이 있다. 최종

인정 점수만 있어서 점수를 획득하기 쉬운 일부 시설이

나 공간 관련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점수를 획득하여 인

정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선행연구 고찰 결과, 현재 제시되어 있는

평가방법들은 실제 활용하기에는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

을 포함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국내외 공동주택 관련 범죄예방설계 평가방법

공동주택단지 관련 범죄예방에 있어서 해외 선진국의

인증기준에서 나온 평가방법(체크리스트 등)과 우리나라에

서 유일하게 법적 강제력을 지닌 서울시의 “범죄예방 환

경설계 지침”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해외 평가방법은 범죄 관련 기존 연구(형사정

책연구원, 신의기 외, 2008,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2010)

에서 중요시되면서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나라의 기준들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단, 서울시 설계지침에서 검토했던 해

외문헌들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해

외 평가방법은 미국 ‘Federal Way City Cepted Checklist’,

일본 ‘방범 우량 맨션표준 인정기준’의 체크리스트, 호주

‘New South Wales의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지역 체크리스

트’, ‘싱가폴 CPTED 적용지침 중 체크리스트’로 선정하

였다<표 1>. 대상 평가방법들은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 평가방법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혹은 협회

등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들이었다.

분석대상 평가방법들의 평가의 기본 원칙을 분석한 결

과, 선행 범죄예방설계 이론들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감

시, 접근통제, 영역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평가방법들은 주로 설계 프로젝트의 기획 혹은 설

계단계에서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들이었다. 이 평가방법들

의 적용범위는 전국, 혹은 지방자치단체(주나 시)였다. 일

본과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설계도면만 평가하고 사용

검사단계에서의 평가는 없었다. 그러나 안전한 주거환경

의 연속성을 위해 설계단계 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 평

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분류체계는 나라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이를 통해 합리

적이며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평가 용이한 분류체계의 도

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단, 대분류나 중분류의 경

우 평가대상지역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 상업지, 학교로

구분한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평가대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소분류로는 출입구, 담장(울타리), 조경, 조

명, 차고, 창문 등이 있었는데 서울시 설계지침의 소분류

도 이와 유사하였다. 다른 나라에는 있으나 우리나라 서

울시 설계지침에 없는 소분류로는 공동우편코너(일본, 호

주), 쓰레기집하장(미국, 일본), 코너부분에서 시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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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함정지역이나 고립지역(싱) 등이 있었다.

해외 평가방법 중에는 평가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

들(미국: 방범카메라로 유효한 감시체계를 구성, 일본: 쓰

레기장에 조명설치 할 것 등)도 다수 있었다. 평가항목 중

에는 현 국내 주거단지에 실제 활용되기에 부적합한 평

가항목와 평가기준들(서울시: 강철빔 삼입된 방법창 설치,

주차장을 100세대당 하나씩 분할 구획, 미국:한 개동 출

입구를 공동 이용 세대수를 6-8개로 제한, 호주: 주택에

면한 수변공간의 안전 확보)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 우리나라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만들기 위해 기존 평

가방법의 구체성과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평가방법의 분석 결과, 대부분 충족여부만을 근거로 전

체점수를 산정하였다. 또 서울시, 호주, 싱가폴의 평가방

법은 설계도면만 평가하는 1단계 평가를 시행하는데 비해

미국 페럴시와 일본 평가방법은 배치계획 검토와 건물 허

가 검토로 구분되거나 설계도면 평가와 사용검사단계 평

가라는 2단계 평가가 시행되고 있었다2). 또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필수사항 평가항목과 장려사항 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분야별 최저점수를 조건으로

하는 평가방법으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평가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밖에 평가 대상공간을 공용부분과 전용부

분으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III. 예비 평가방법 선정

1. 평가목적과 평가목표

평가방법을 만들기 위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선

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평가목적, 평가목표, 평가의 기본

원칙, 세부평가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 설

계지침과 비교하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본 연

구의 평가목적은 연구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본 연구 평가목

적은 서울시 설계지침의 평가목적과 달리 안전한 주거환

경에 머물기보다 그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활

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였다.

표 1. 국내외 공동주택단지 관련 범죄예방 설계 평가방법의 특성

구 분 작성 주체
디자인/평가의 

기본원칙
평가 적용단계/평가방식 평가대상이나 평가항목에 따른 분류

미국-페더럴

웨이시(Federal 
Way City) 

Cepted 

Checklist 

(2009)

워싱턴 주(州) 

페더럴웨이시

(市), 커뮤니티 

개발 본부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소유의식

-Project 기획단계

-설계자가 평가항목의 충족여부 표시하고

기타 디자인 전략을 작성

-규범을 준수/준수안함/수정/기타 커멘트로 

평가

-배치계획 검토시 적용 항목과 건물 허가

검토시 적용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대분류: 자연감시, 접근통제, 소유의식

-중분류: 주거지역, 상업지역, 오픈스페이스, 주차지역

-소분류: 자연감시(코너부분에서 시야 확보, 부지와 건축

물의 배치, 쓰레기집하장 등의 공공구역, 출입구, 울타리, 

조경, 외부조명, 단전바/셔터/출입문), 접근통제(건축물 

아이덴터티, 출입구, 조경, 안전, 사인), 소유의식(관리, 

건축물의 재료)

일본-“방범

우량 맨션표준 

인정기준”의

체크리스트
(2008)

(재)전국 방범

협회연합회,

(재)Better life, 

(사)일본 방범

설비협회

방범건축물부

품성능 기준

CPTED 적용

필수사항

-신규개발단지대상으로 한 설계도면을

검토 단계

-평가항목에의 충족여부를 평가

-설계도면 평가와 사용검사단계 평가가

모두 있음

-필수사항 평가항목과 장려사항 평가항목

으로 구분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구분

-대분류: 방범건물 부품 기준, 필수사항, 장려사항

-중분류: 공용부문, 전용부문

-소분류:방범건물 부품기준 평가항목: 공구류 등의 침입

행위

 :필수사항 평가항목(.공용부분: 공용우편코너, 공동복도

과 공동계단, 어린이놀이터/광장/녹지, 쓰레기집하장 등.

 전용부분: 현관문, 인터폰, 주호의 창문과 발코니 등)

 :장려사항 평가항목(.공용부분: 관리인실, 공동복도과

공동, 계단, 통로, 등 .전용부분: 인터폰, 발코니 등)

호주-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의 

범죄예방을 위

한 주거지역 평

가기준(2007)

New South 

Wales 주(州)

경찰청

영역성 강화,

감시, 접근 통

제, 공간/행위 

관리

-Residential Houses and Unit Complex

평가단계

-평가항목에의 충족여부를 평가

-설계도면만 평가 사용검사단계에서 평가

없음

-대분류: 상업지, 학교, 주택, 교통시설, 농촌 등

-소분류: 스트리트 주소, 사인, 건물디자인, 담장과 문, 조

경, 안전 조명, 우편함, 차고, 발코니, 출입문, 창문, 감시

시스템, 침입감지시스템, 화재안전장치, 전화, 금고/열쇠

/귀중품 관리 등

싱가폴-CPTED 

적용지침 중

체크리스트
(2003)

국립 범죄 예방

위원회

자연감시, 자연

적 접근통제, 영

역성, 유지관리,

공간목적지정, 

디자인 등

-계획단계

-평가항목에의 충족여부를 평가

-설계도면만 평가 사용검사단계에서

평가 없음

-분류: 시야확보, 조명, 후미지거나 고립된 통로, 함정지

역, 고립지역, 부지의 복합사용, 활동의 진작, 소유의식

과 유지관리, 사인 및 정보제공, 포괄적 디자인

한국-서울시

재정비촉진사

업(뉴타운)범죄

예방 환경 설계 

지침(2009)

서울시 균형발

전 본부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장소의 

이미지

-구역별 사업시행 계획 수립시 설계지침으

로 사용(서울시의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

진 사업 모두에 적용)

-설계도면만 평가 사용검사단계에서 평가

없음

-영역별 최소점수 없이 최종 인정 점수만

있음

-대분류: 지구단위계획,시설계획

-중분류: 아파트, 주택, 상업업무, 학교, 도로, 공원녹지, 

방범시설

-소분류: 단지 출입구, 단지 부출입구, 단지주동출입구, 경

비실, 담장, 건축물,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승강기, 복도

/계단, 조경, 옥외배관, 조명/가로등, 광고물, 방범설비

2) 사용검사단계에서의 평가는 실제 건설된 단지에 가서 평가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나 이 연구범위는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에 한정

되므로 본 연구내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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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표로는 범죄 피해율 저감과 범죄 불안감 저감을

목표로 하였다. 평가목표는 서울시 설계지침에 명확히 명

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명시하였다.

평가의 기본 원칙은 범죄예방설계(C. Ray Jeffrey, 1977)

와 방어공간(Newman, 1972) 등의 이론에서 언급된 범죄

예방설계 원리에 근거하여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용

성, 유지관리 5가지로 정하였다. 서울시 설계지침의 기본

원칙과 유사하다.

세부평가목표는 문헌고찰 결과에 근거해(Oscar Newman

(1972), John R. Minnery & Bill Lim(2005), 강석진외

(2004), 서울시(2009), 이형복 (2010) 등의 연구결과를 분

석하여 제안함) 1) 접근통제 강화, 2) 감시 용이성 강화,

3) 영역성 강화, 4) 활동성 강화로 정하였다. 그리고 추가

로 현재 주거단지 설계의 중요한 방향이면서 커뮤니티 활

성화와 관계가 깊은 지속가능성과 주변 환경 및 계획과

의 조화를 지향하는 범죄예방설계를 추구하고자 5) 지속

가능성 지향과 6) 주변 환경 및 계획과의 조화(예: 도시

성, 도시환경, 경관계획 등)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그 결

과, 1)~4)까지의 세부평가목표는 서울시 설계지침의 디자

인 전략과 유사한 것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 지속가

능성 지향과 6) 주변 환경 및 계획과의 조화(예: 도시성,

도시환경, 경관계획 등)를 추가했다는 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평가항목별 배점은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3

점, 2점, 1점으로 구분하였다. 단, 3점, 2점, 1점은 표2에

언급하였듯이 가중치가 아니며, 중요도 3점의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면서 비용효과성이 높은 항목으

로 항목별 설치 계획에 따라 0~3점 차등 배점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평가점수산정방식은 전체 적용대상시설(또는

장소)에 대한 실제 반영한 시설(또는 장소)의 비율로 산

정하였다(4. 최종평가방법 참조). 평가대상별 배점과 평가

점수 산정 방식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것은 서울시 설계지

침의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은 <표

4>와 <표 7>에서 언급하듯이 동일하지 않다.

2. 평가방법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비방법 선정

예비 평가방법은 다른 평가방법들에 비해 현 우리나라

공동주택 평가에 적합한 서울시의 설계지침을 기반으로

하되 앞에 기술한 국내외 범죄예방설계를 위한 평가 관

련 연구분석 결과와 국내외 공동주택 관련 범죄예방설계

평가방법분석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평가방법에 필요

한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을 추가하여 선정하였다.

평가대상은 <표 3>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에 근거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계층화하였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분류는 주동관련, 복리시설, 부대시

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분류별 분류에 의해 다시 9개

의 중분류, 17개 소분류, 그리고 평가대상별 평가항목들

이 선정되었다(<표 5>에 언급했듯이 자문회의 후 평가대

상의분류체계는 일부 변경되었다. 여기에는 자문회의 전

평가대상의 분류체계를 정리하였다.)

표 2. 평가목적과 평가목표*

구분 본 연구 서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지침

평가

목적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평가

목표

-범죄 피해율 저감

-범죄 불안감 저감

 없음

기본

원칙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성

-유지관리

-자연적 감시 용이

-접근 통제

-영역성

-유지관리

세부

평가

목표

-접근통제 강화

-감시 용이성 강화

-영역성 강화

-활동성 강화

-지속가능성 지향: 자연감시,

유지관리, 대체성능인정,

비용의 효율, 과다설계 배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주변 환경 및 계획과의 조화(예: 

도시성, 도시환경, 경관계획 등)

9개 실행전략

-분명한 시야선 확보,

-적절한 조명의 사용,

-고립지역의 개선,

-사각지대의 개선,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활동인자 증대,

-영역성 강화,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평가

방법

-설계단계이외에 사용검사 이후 

단계에서 평가가 있음.

-설계단계에서만 평가, 사용검사

단계에서 평가 없음

평가

항목

별

배점

-중요도 A(3점):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면서 비용효과성이 

높은 항목, 항목별 설치 계획에 

따라 0~3점 차등배점

-중요도 B(2점): 상대적으로 중요

한 항목, 항목별 설치계획에 따

라 0~2점 차등배점(기준이상의 

옵션적용 시 가점부여)

-중요도 C(1점): 적용 시 방범안

전에 부가적 도움/혜택기대 되는 

권장항목, 항목별 설치계획에 따

라 0~1점 차등배점

-중요도 3점(배점): 범죄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반영해 야할

계획 및 설계

-중요도 2점(배점): 계획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계획

및 설계

-중요도 1점(배점): 여건과 환경

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있는

계획 및 설계

평가

점수 

산정

방식

-항목별 평가(중요도에 따라 A-3

점, B-2점, C-1점 만점)

· 1개소인 경우: 항목별 해당점

수 부여

· 2개소 이상인 경우: 장소별 항

목점수의 합/장소의 개수

-23개 단위사업으로 분류 각각의 

배점으로 득점하고, 기타 가산점

이 있음.

 평가: (배점×기준 적용한 대상시

설 수)÷전체 적용대상시설 수

*Oscar Newman (1972), John R. Minnery & Bill Lim (2005), 강석진

외(2004), 서울시(2009), 이형복 (2010) 등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제안함

표 3. 법적 분류체계에 의한 평가대상의 분류체계
(분류근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동 

관련

주동, 주동출입구 주동, 주동 출입구 

승강기, 복도, 계단 승강기, 복도·계단

복리

시설

상가, 놀이터, 휴게소,

운동시설, 유치원, 경로당 등

상가, 놀이터, 휴게시설,

운동시설, 유치원, 경로당 등

부대

시설

출입구 단지 주출입구,단지 부출입구

주차 자동차주차장, 자전거주차장

공원, 조경, 담장 외부공원·녹지, 조경, 담장

조명, 가로등 조명,가로등

경비실과 방범설비
경비실,

방범설비

옥외배관, 쓰레지장, 안내표지판옥외배관, 쓰레기장,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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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으로 <표 1> 국내외 공동주택 관련 범죄예방

설계 평가방법의 특성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된 평

가대상 이외에 그 중요성이 기존연구논문에서 확인된(이

유미외, 2008, 미국-Federal Way City, 2009, 신의기 외,

2008) 휴게시설, 운동시설, 쓰레기집하장 등을 추가하였

다. 추가된 평가대상별 평가항목들, 공동우편코너 등에 대

한 평가항목들, 기존에 있는 평가대상별 몇몇 평가항목들

이 추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평가항목들은 본 연구의 <표 2>에

서 설정한 평가목표, 기본원칙, 세부평가목표에의 부합 여

부가 <표 4>에서처럼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예비 평가항목들은 서울시 평가항목을 기반

으로 하여 선정되었지만 서울시 평가항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서울시 평가항목의 활용방식에 따

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다. 서울시 설계지침을 1) 그대

로 활용한 평가항목 2) 제외한 평가항목 3) 수정해 활용

한 평가항목 4) 새로 추가한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

었다. 예비 평가항목들을 서울시 설계지침의 활용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대로 활용한 평가항목으로는 ‘주출입구에 감시카메라

가 설치되어 있는가?’, ‘세대현관문에는 열쇠기능을 보완

하는 도어체인, 도어가드가 설치되어 있는가?’ 등이 있었

다. 수정하지 않고 제외한 평가항목으로 ‘경비실에 민간

경비업체 서비스가 연계되어 구축되어 있는가?’는 세부평

가목표인 지속가능성 지향을 위해 자연감시에 중점을 두

고 고비용보다는 저비용을 지향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

외하였다.

기존 평가항목의 가치는 인정하나 기존 평가항목을 제

외하고 그 평가항목의 목적인 범죄예방설계의 원칙을 지

키면서 수정해 새로운 지표를 만든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지주출입구와 관련하여 ‘출입구 주변에 잠재적 범죄 유

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도록 되어 있는가?’

는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지표이나 휴게시설을 없애 활

동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범죄발생률 뿐 아니라 주변 단

지나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

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리고 ‘단지내 주출입구 주변에 잠

재적 범죄 유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는 경

우 감시(경비실, 감시카메라) 되고 있는가?’로 수정하여 추

가하였다. 또 ‘단지와 접한 도로보다 출입구 수를 더 적

게 계획했는가?’는 접근통제여부를 출입구 숫자만으로 평

가하는 것은 범죄예방설계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으

나 일반 건축설계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제

외하였다. 대신 ‘단지에 접한 도로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

하고 이용자의 편리성과 범죄예방효과를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는 적정한가?’라는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또 ‘아파

트 100세대당 하나의 주차장으로 분할되어 있는가?’는 현

표 4 . 지표의 선정 과정* (○: 해당됨)
**서울시 평가항목와 본 연구의 평가항목 간의 차이점을 유형화 함

1. 그대로 활용한 평가항목 2. 제외한 평가항목 3. 수정해 활용한 평가항목 4. 새로 추가한 평가항목

지표

유형
**

평가항목

(진한 글씨: 서울시 평가항목에서 수정/추가된 평가항목의 내용)

평가 목표 기본 원칙 세부 평가 목표

범죄발

생율->

범죄와 

관련성

범죄

불안

감

접근

통제
감시

영

역

성

활

동

성

유

지

관

리

접근

통제

강화

감시

용이

성강

화 

영역

성 

강화

활동

성 

강화

지속

가능

성

주변 환경, 

계획 과의 

조화(예:

도시, 경관)

1 주출입구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1
세대현관문에는 열쇠기능을 보완하는 도어체인, 도어가드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2 경비실에 민간 경비업체 서비스가 연계되어 구축되어 있는가? ○ ○ ○

2 단지와 접한 도로보다 출입구를 더 계획했는가? ○ ○

3
단지에 접한 도로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이용자의 편리성과 범죄예

방효과를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는 적정한가?
○ ○ ○ ○ ○ ○

2
‘출입구 주변에 잠재적 범죄 유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

도록 되어 있는가?’
○ ○ ○

3
‘단지내 주출입구 주변에 잠재적 범죄 유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

게시설이 있는 경우 감시(경비실,감시카메라) 되고 있는가?’
○ ○ ○ ○ ○ ○

3 단지내 주차장은 적절히 분할 배치되어 있는가? ○ ○ ○

2
주동 출입구로 향하는 통행로 경계부분에 50cm이하의 관목이 식재되

어 있는가?
○ ○ ○

3
주동 출입구로 향햐는 보행로부분에(건물, 조경, 시설물 등에 의해) 사

람이 숨을 공간이 없도록 되어 있는가?
○ ○ ○ ○

4 차량 출입이 가능한 부출입구일 경우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4 저층세대에 침입자 경보시스템 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가? ○ ○

4  공동우편함은 자연감시가 가능한가? ○ ○ ○ ○

4
단지내 재활용 쓰레기장 등은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숨

을 장소가 없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 ○ ○ ○

*신의기 외(2008). 서울특별시(2009). 이경훈 외(2006), 이유미 외(2008), Brunson L, Kuo FE, & Sullivan WC (2001) 등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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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공동주택 설계방식과 부합하지 않아 각 주동 세대수

비율로 인근에 주차대수를 적절히 구획(Zoning)여부를 검

토하고자 ‘단지내 주차장은 적절히 분할 배치되어 있는가

?’로 수정하였다. 또 ‘주동 출입구로 향하는 통행로 경계

부분에 50 cm 이하의 관목이 식재되어 있는가?’는 대상

물을 수목에서 건물, 시설물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주동

출입구로 향하는 보행로부분에(건물, 조경, 시설물 등에

의해) 사람이 숨을 공간이 없도록 되어 있는가?’로 수정

하였다. 제외한 체크리스트들과 수정해 활용한 평가항목

들을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평가목표, 평가의 기본 원칙, 세

부평가목표별로 검토해보면<표 4> 제외한 평가항목에 비

해 수정해 활용한 평가항목이 더 부합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새로 추가한 평가항목으로는 최근 주거단지 부출입구의

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한 부출입

구일 경우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저층 세대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저층세대에 침입자 경보시스템 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추가하였다. 또 증가하는

공동우편함물의 도난사고와 사고 장소의 다양화를 고려하

여 ‘공동우편함은 자연감시가 가능한가?’를, ‘단지내 재활

용 쓰레기장 등은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숨

을 장소가 없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등을 추가하였다. 추

가한 지표들을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평가목표, 평가의 기

본 원칙, 세부평가목표별 부합성을 검토해보면 부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자문단과의 회의결과에 의한 예비 평가방법의 수정보완

예비평가항목와 평가방법을 1차적으로 수정 보완하기위

해 범죄예방 설계에 약 20년 이상을 참여한 전문가 5인

을 선정하여 자문단(건축학 자문위원 3명, 범죄학 자문위

원 2명)을 구성하고 회의 전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2010

년 8월 17일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 개최시

예비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선정시 참여한 연구원(건축학분

야 연구원 4명과 범죄학분야 연구원 5명)도 함께 참석하

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자문내용을 비판 없이 모두 수용

하기보다는 가능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추후 연구

표 5. 자문단과의 회의 후 수정된 내용 (진한 글씨: 수정한 부문)

구분 회의 내용 수용한 것(관련 항목)
수용하지 않은 것 또는

추후 논의할 것

평가

대상

평가대상을 평가하기 용이하고 읽기 쉽게 고려사항 순으로 

계층화(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별로 재배열 )하면 좋을

것이다

평가대상을 평가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재분류

함. 그 결과, 3차 영역경계선 개념(4. 최종 평가

방법 참조)을 도입함

 중요한 평가대상 여러 개를 하나의 평가항목(예: 놀이터, 휴

게시설, 상가에 대한 자연적 감시)으로 묶어 평가하면 중요도

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낮아질 수 있다

중요 평가대상의 경우 평가대상별 평가항목들로 

분리(예: 휴게시설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가? 

놀이터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가?)

평가

항목

의 수

평가항목의 수가 많으므로 줄이면 좋겠음 겹치는 내용이 있는 일부 평가항목(은 2개 평가

항목을 1개 평가항목으로 줄임

자문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꼭 필

요한 평가항목을 추가함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범죄발생 뿐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도 필요하다’

범죄 불안감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예: 저층부 

계단실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항목을 제시할 때 역기능을 고려해 봐야한다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재해시 피

난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범창 

의무 설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삭제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으나 거주

자의 승강기내 범죄불안감이 높

으므로 ‘외부에서 보이는 엘리베

이터(투명 벽)설치’에 대한 평가

항목은 그대로 활용하기로 함

택배 배달부에 의한 범죄 증가와 같이 최신의 범죄추이가 평

가항목 선정시 반영되어야 한다

최신 범죄추이를 반영한 평가항목(예: ‘무인택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을 추가

아파트 주동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평가항

목이 부족하다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예: 주동 출입구의 원격영

상감시 및 출입통제(세대별로 비디오폰과 출입

개폐 가능한 장치가 설치))

평가

항목 

별

세부 

내용

승강기기 내 사고율을 생각할 때 ‘승강기 방범시스템이 도입

되어있는가?’ 문항의 중요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기에서 범죄피해율이 높음을 고려하여 중요

도를 C에서 A로 변경

‘단지내 의자는 중간에 손잡이가 없는가?’보다는 외부인 및 

노숙인이 누울 수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표현으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내 의자는 외부인 및 노숙인이 누울 수 없

는 구조로 설계되었는가?로 수정

‘출입구가 외부로부터 감시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공동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투명벽으

로 설치하여 외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시를 위한 좋은 방안이나 시설

내 이용자의 행태나 편의 등을 고

려할 때 투명벽 설치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항목을 추가하지 않음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대부분 정략적 평가방식을 사용하는

데 문제점도 있음, 해외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는

데 이에 대한 고려 필요

-정성적 평가방법(일부, 상당히 등)도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

가하는 방법 고려되어야 함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정량적 평

각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

의 목표라 앞으로의 과제로 설정

하되 본 연구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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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끼리 다시 회의를 하여 자문내용을 수용할 것 과 이

번에는 수용하지 않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구분하였다.

자문단과의 회의 내용은 중, 논의 된 내용은 크게 평가

대상, 평가항목의 수, 평가항목의 평가내용, 평가항목별 세

부 평가 내용, 평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먼저 평가대상과 관련된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

가대상을 평가하기 용이하게 고려사항 순으로 계층화(예:

서울시 설계지침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고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연구진은 법적 분

류체계에 의한 대분류를 평가의 용이성을 고려한 대분류

즉, 단지의 공적공간에서부터 반사적공간까지 평가하는 3

차 영역경계선 개념(4. 최종 평가방법 참조)을 도입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또 자문단과의 회의 중 ‘중요한 평가대

상 여러 개를 하나의 평가항목(예: 놀이터, 휴게시설, 상

가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평가할 때)으로 묶어 평가하면

중요도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낮아질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놀이터, 휴게시설, 상가 등과 관련된 평

가항목들이 해당 평가대상별 평가항목들로 분리되었다 그

예로 ‘놀이터, 휴게시설, 상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

한가?’를 ‘휴게시설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가?’, ‘놀이터

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가?’, ‘상가는 자연적 감시가 가

능한가?’로 수정하였다.

평가항목의 수는 ‘줄이면 좋겠다’고 자문을 받았다. 겹

치는 내용이 있는 일부 평가항목는 2개 평가항목을 1개

평가항목으로 줄였다. 그 예로 ‘주동 진입시 외부 출입방

향에서 주동 출입구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가?’와 ‘주동출

입구는 이용자들이 실내외 실외를 잘 볼 수 있도록 계획

되어 있는가?’는 2개 평가항목 모두 주동출입구의 가시성

에 대한 문항이므로 ‘주동출입구는 이용자들이 내외부를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라는 1개의 평

가항목으로 줄였다. 단, 자문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꼭 필

요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관련 자문 받은 내용 및 조치결과

는 다음과 같다. ‘범죄발생 뿐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평

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도 필요하다’고 자문을 받고 ‘저층

부 계단실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와 같은 범

죄 불안감을 저감시킬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또 ‘평가항목을 제시할 때 역기능을 고려해 봐야한다’는

자문을 받고 연구진내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던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재해시 피난에 치명적인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범창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

다. 단, 외부에서 보이는 엘리베이터(투명 벽)의 경우 외

부에서 투시되는 것이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으나 거주

자들의 승강기내 범죄불안감이 높으므로 필요한 평가항목

이라고 판단되어 그대로 평가항목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최신의 범죄추이가 반영되어야 한다(예: 택배 배달부에

의한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는 자문을 받고 ‘무인

택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가?’라는 평가항목을 추가하

였다. 그리고 아파트 주동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

일 수 있는 평가항목이 부족하다는 자문을 받고 ‘주동 출

입구의 원격영상감시 및 출입통제가 가능한가?(세대별로

비디오폰과 출입개폐 가능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를 추가하였다. 그밖에 ‘승강기방범시스템이 도입되어있는

가?’ 문항의 중요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이 있었다. 승강기에서 범죄피해율이 높음을 고려하

여 중요도를 C에서 A로 변경하였다. ‘보육시설, 공동시설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투명벽으로 설치하여 외부를 감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다. 자

연감시를 위한 좋은 방안이지만 이는 관련 시설내 이용

자들의 행태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투명벽 설치는 무리

라고 판단하여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지 않았다.

평가기준에 대한 자문의견으로 2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는 ‘정성적 평가 기준도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

는 ‘정성적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시

간을 가지고 연구해야할 과제라 판단되나 지금 당장 활

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

라 이 연구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4. 공동주택단지의 도면 평가에 의한 예비 평가방법의 수

정보완 2차

본 장에서는 도출한 평가방법이 실제 앞으로 건설될 공

동주택에서 활용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최근 완

성된 공동주택단지의 설계도면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대상 단지는 최근 공동주택설계 경향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선정한 결과, 2010년 설계가 완료된 D건설

사의 3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세대수는 256-715세대이었

으며 용적률은 166-186%이었다<표 6>.

평가 결과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항목의 내용 자

체 변경, 중요도 변경 그리고 평가기준이 수정 보완되었

다. 본 원고에서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평가항목의 내용 자체 변경된 사례<표 7>로 ‘계단실에

는 내외부 간 관찰이 용이한 창이 설치되어있는가?’가 있

다. 평가자에 따라 ‘내외부 간 관찰이 용이한 창’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기

준을 외벽면적의 약1/3에 해당하는 30% 이상이라고 명시

하였다. 그리고 앞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계단실이 단지

전체 계단실 중 몇%에 해당하는지를 산정하도록 평가기

준을 설정하였다.

표 6. 단지개요

구분 A단지 B단지 C단지

세대수 715세대 256세대 454세대

용적률 186% 166% 181%

대지면적 45,815㎡ 18,848㎡ 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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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중요도가 변경된 평가항목으로는 ‘승강기 및

승강기 출입구 문은 승강기홀에서 승강기안을 훤히 볼수

있는 구조의 창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중요도 A에서 B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표 2>에 언급하였듯이 중요도 3

점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항목이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출입문을 통유리로 설치

하는 것을 거주자들이 프라이버시침해 등을 이유로 선호

하지 않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로 변경하였다.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 변경된 평가항목들은 다음과 같

다. ‘공동우편함은 자연감시가 가능한가?’의 평가기준에서

언급된 ‘시야 범위내’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 기준을 명시

하여야 여러 평가자가 평가할지라도 좀 더 객관적 평가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감시범위를 약 2/3

이상 확보할 수 있는 70%이상은 2점, 감시범위를 최소

1/3정도만 확보할 수 있는 40%미만은 0점으로 명시하였

다. 보행로의 경우 ‘조명은 사각지대 없이 고르게 설치되

어 있는가?’는 전체 보행로 면적 모두(100%)에 조명을 설

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판단하여 5%정도의 오차는

인정하여 전체보행로 면적대비 보행로의 95% 이상 면적

에 조명이 설치되었을 경우 최고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IV. 최종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마련하였다. 평가 방법은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단지별 도면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범

죄예방 디자인’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방식은 평가 자

료를 근거로 점수를 부여하여 영역별(공적, 반공적, 반사

적) 점수를 각각 도출하고, 단지의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다.

최종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영역과 평가대상, 평가

영역별 평가항목수와 배점, 평가자료, 평가항목과 평가항

목별 평가기준, 평가점수산정방식, 평가결과 판정방식 순

으로 정리하였다.

자문회의 후 평가대상의 대분류는 평가영역<그림 1, 표

8, 9>으로 변경되었다. 평가 영역을 3개의 안전확보영역

개념을 적용해 공적공간(3차 영역경계선), 반공적 공간(2

차 영역경계선), 반사적 공간(1차 영역경계선)로 구분하였

다. 이 개념은 영역성 강화와 감시용이성 강화 등 범죄예

방 설계를 공동주택단지 외부경계영역(공적공간, 3차영역

경계선)에서부터 실현하고자 도입한 개념이다. 3차영역경

계선은 단지의 경계 및 단지경계에 접한 외부공간으로 평

가대상은 단지주출입구, 단지부출입구, 담장 등이 있다. 2

차영역경계선은 단지경계에 있는 반공적공간으로 단지외

부공간에 있는 경비실, 단지내도로, 놀이터, 상가, 쓰레기

집하장, 주동출입구, 자동차 주차장, 단지내 조경 등이다.

1차영역경계선인 반사적 공간은 주동내부 공용공간으로 승

강기, 주동내 복도 및 계단, 옥외배관 등이다. 공통설비항

목으로 CCTV, 안내표지판이 있다. 서울시 설계지침은 이

렇게 하나의 대상지역을 영역별로 구분하는 개념이 없기

에 일부 설계안들은 점수를 획득하기 쉬운 일부 시설이

나 공간 관련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있

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공간의 범죄예방설계가 등한시 될 수 있다.

평가대상은 서울시 설계지침이나 해외 평가방법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소분류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그 외

에 평가대상으로서 기존 연구논문이나 자문단 자문 등을

표 7. 공동주택단지의 도면 평가에 의한 예비 평가방법의 수정보완내용(진한 글씨: 수정한 부문)

평가

대상

기존안

변경사유

최종수정안

평가항목
중
요
도

평가기준 평가항목
중
요
도

평가기준

복도

·

계단

계단실에는 내외부

간 관찰이 용이한 창이 

설치되어있는가? A

세로 2미터 이하 창 1, 

세로 2미터 이상 창 2, 

통유리 3

단지내 여러 계단실 중 몇

%가 문항에서 정하는 조

건(외벽면적의 30% 이상)

에 맞는지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계단실에는 내외부 간 

관찰이 용이한 창(외벽

면적의 30% 이상)이 

설치되어있는가?

A

<개별합산>

a. 설치되어 있음: 3점

b. 미설치: 0점

승강기

승강기 및 승강기출입

구문은승강기홀에서 

승강기안을 훤히 볼 수 

있는 구조의 창이 설치

되어있는가? 

A

뷰패널 2,

통유리설치 3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승

강기 출입문을 통유리로 

설치하는 사례 적음

승강기 및 승강기출입

구문은승강기홀에서 승

강기안을 훤히 볼 수 있

는 구조의 창이 설치되

어있는가?

B

<개별합산>

승강기문의 면적 중

유리의 면적비율이

a. 40%이상: 2점 

b. 10이상 40%미만: 1점

주동

공동우편함은 자연감

시가 가능한가?
B

시야 범위 내 2,

일부만 범위 내 1,

범위 내 전혀 없으면 0

자연감시가 가능한 시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을 명시하여야 좀 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어 명시함 

공동우편함은 자연감시

가 가능한가?
B

<개별합산>

a. 감시범위 70% 이상: 2점

b. 감시범위 40% 이상

70% 미만: 1점

c. 감시범위 40% 미만: 0점

보행로

조명은 사각지대 없이 

고르게 설치되어

있는가?
A

전체 보행로 면적대비

a. 100%조명: 3점

b. 90~99%조명: 2점

c. 80~89%조명: 1점

전체 보행로 면적 모두

(100%)에 조명을 설치하

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판

단하였음

조명은 사각지대 없이 

고르게 설치되어 있는

가?
A

전체 보행로 면적 대비

a. 95% 이상 조명: 3점

b. 85%이상 95% 미만 조명: 2점

c. 75%이상 85% 미만 조명: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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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요성이 확인된 휴게시설, 운동시설, 쓰레기집하장

등을 추가하여 총 20개를 선정하였다.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수와 배점은 공적공간(3차영역경계

선)은 29항목과 73점, 반공적 공간(2차영역경계선)은 79

항목과 196점, 반사적 공간(1차영역경계선) 33항목과 75

점, 공통설비로 11항목과 28점으로 정하였다. 반공적 공

간은 다른 평가영역에 비해 평가항목수와 배점이 높은데

그 이유는 녹지, 놀이터, 보행로 등과 같이 거주자들이 이

용시 불안해 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평가자료는 대상단지 기본설계도면, 시공도면, 시방서,

운영지침 등을 기반으로 한다.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서울시 설계지침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비평가방법선정, 자문단과의 회의

결과, 실제 주거단지도면 평가과정을 거쳐 평가항목과 평

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평가점수산정방식은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계단실에는 내외부 간 관찰이 용이한 창

(외벽면적의 30% 이상)이 설치되어있는가?(배점2점)’라는

평가항목의 경우 적용대상시설이 10개라고 가정한다. 10

개 계단실의 창 중 5개 창의 면적이 외벽면적의 30%이

상이고 5개 창의 면적이 외벽면적의 30% 미만이라면 점

수 산정방법은 ‘(점수×기준 적용 가능한 대상 시설의 수)

÷전체적용대상 시설의 수=(3×5)÷10’와 같은 산정식에 의

해 1.5점이 된다.

평가결과는 합격(Pass)/불합격(Fail)의 두가지로 구분한

다. 단,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시

켜야 한다. 첫째, 평가영역별(공적, 반공적, 반사적 공간)

점수가 환산점수 100점 만점에 각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즉, 본 연구에는 영역별 최소한의 안전 확보 기준

을 설정하고자 평가 대상 영역별 최소점수를 마련하였다.

둘째, 단지별 최종점수인 영역별 합산점수와 공통 설비기

준 점수를 합쳐 총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최종 평가결과를 통과하려면 영역별 최소 점수와

단지별 최종 점수를 모두 충족 시켜야한다는 점에서 단

지별 최종 점수만 통과하면 되는 서울시 설계지침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거단지의 안전성이 중시되고 있는 현시점

에서 우리나라 공동주택 범죄예방 설계를 평가할 수 있

는 사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한 평가목적, 평가목표, 평가의 기본 원칙, 세부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예비 평가방법을 제안하

였다. 또 자문위원단의 자문과 실제 주거단지도면 평가과

정을 통해 예비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방법

표 9. 본 연구의 평가방법 및 서울시 뉴타운 범죄예방설계 지침

평가방법 비교

구

분
본 연구의 평가방법

서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지침
분석

평가

영역

구분

-영역경계선: 평가 대

상지역내 영역을 안

전확보 영역 경계선

을 도입해 1차/2차/3

차 영역경계선에 의

한 공적/반공적/반사

적 공간으로 구분

->영역별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점수를 통

과해야 함

-유해지역, 일반구역: 

평가대상지역 자체

를 유해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구분해 최

종 평가 점수 다르게 

적용->지역의 범죄 

유해요소에 따라 차

등 적용할 수 있게 함

-본 연구 평가방법은 

서울시와 달리 단지

내부공간을 3개 영

역으로 구분하고 영

역별 최소점수를 통

과하도록 함
 

평가

영역별

배점

방식

-영역별 점수: 공적, 

반공적, 반사적공간 

환산점수 100점 만점

에 각 70점 이상

·영역별 최종점수=

(영역별 획득점수/영

역별 총점수)×100

-단지 최종점수: 영역

별 합산점수+공통설

비기준 점수=환산점

수 100점 만점에 총 

70점 이상

· 단지 최종점수=((영

역별 합산점수 +공통 

설비기준 점수)/전체 

총 점수)×100

-유해구역(80% 이상) 

: 득점×0.8=득점으로 

구역에 적용한 평가

점수 240점 이상 득

점시 인정 

-일반구역(70% 이상) 

: 득점×0.7=득점으로 

구역에 적용한 평가

점수가 210점이상

(최소점수는 아니고 

최종 평가 증 인증 점

수로 볼 수 있음)

득점시 인정

-본 연구에는 영역별 

최소점수와 단지 최

종 점수가 있음

-서울시 설계지침에는 

영역별 최소점수는 

없고 단지 최종 점수

만 존재함

최종 

인정

기준

-영역별 점수와 단지

별 점수를 모두 충족

시 인정받음

-단지점수를 충족시 

인정받음

-본 연구의 평가기준

을 통과하려면 영역

별 최소 점수와 단지 

최종점수를 모두 득

해야함

그림 1. 평가영역

표 8. 평가영역과 평가대상

구분

평가

영역

평가영역에

대한 설명
평가대상(갯수)

평가

항목 

수

배점

합계

공적공간

(3차안전

확보선)

단지의 경계 및 

단지경계에

접한 외부공간

단지주출입구, 단지부출입구,

담장, 단지외부공원녹지(4)
29 73

반공적 공간

(2차안전

확보선)

단지경계 내

공용공간으로 

주동 출입구

까지

경비실, 보행로, 단지내도로, 놀이

터, 상가, 보육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경로당, 쓰레기집하장, 

주동출입구, 자동차 주차장, 자전

거주차장, 단지내 조경(14)

79 196

반공적 공간

(1차안전

확보선)

주동 내

공용공간

승강기, 복도 및 계단, 옥외배관, 

주동(4)
33 75

공통설비
모든 영역에

중복되는 항목
감시카메라, 안내표지판(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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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분류체계는 평가영역과 평가대상으로 구분하

였다. 평가영역은 공적공간(3차 영역경계선), 반공적 공간

(2차 영역경계선), 반사적 공간(1차 영역경계선), 공통설비

로 만들었다. 평가대상은 기존연구논문에서 입증된 단지

출입구, 주거동 이외에, 상가, 놀이터,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추가하여 총 20개를 선정하였다. 평가대상별 평가항

목을 만들었으며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평

가영역별 평가항목수와 배점은 공적공간은 29항목과 73

점, 반공적 공간은 79항목과 196점, 반사적 공간 33항목

과 75점, 공통설비로 11항목과 28점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평가방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첫째, 영역별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자 대분

류 속에 3차 영역경계선 개념에 의한 3개 영역을 만들었

다. 그리고 영역별 최소점수를 통과해야 하는 대상영역별

로 최소점수기준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평

가방법은 범죄예방설계를 주거단지외부경계영역에서부터

실현함과 동시에 영역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려한 평

가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거주자의 불안감을 감

소시키고자 부대복리시설인 놀이터, 휴게시설, 운동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세부평가대상이 아니라 개별 평가대상으로

독립시키고 각각의 평가항목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

서 본 연구의 평가방법은 주민 공동공간의 활용도 향상

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

시키고자한 평가방법이라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평가

항목의 내용과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힘썼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완된 평가항목의 평가내용과 평가기준

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넷째, 최신 범죄의 추이, 최근 우리나라 주거단지

설계경향, 평가항목의 역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련 평가항

목을 선정하고 그 평가내용과 평가기준을 수정 보완하였

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 주거단지 평가에 적합하도록 국

내 범죄추이, 공간계획 특성, 공간이용 패턴 등을 고려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은 우리나라 주거단지 범죄예방설계

평가방법으로서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에만 치우지 않고 건축과 도시의 관계까지 고려

한 평가방법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짧

은 기간 동안 적은 수의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평가

방법의 타당성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안전성을 단지 외부의 토지이용과 시설, 주변 주거

지와의 관계나 접근 등 입지적 측면에서도 평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본 연구는 단지에 접한 공원·

녹지시설에 대해서만 평가했고 그 외 지역 평가방법을 도

출하지 못했다. 셋째, 최근 설계된 공동주택단지 도면 평

가과정을 거치다보니 설계만 완료된 상태이어서 사용검사

이후 단계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보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의 평가방법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평가방법을 수정

보완할 근거자료가 되는 후속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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